
오세웅
공인노무사

TEL 02-316-1768

FAX 02-756-6226

E-MAIL swoh@shinkim.com

오세웅 노무사는 현재 법무법인(유) 세종의 노무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, 노사관계, 노동분쟁 등입니다.

오 노무사는 노동법 박사학위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로서 노동법분야의 다양한 연구는 물론 풍부한 실무

경험도 쌓아 왔습니다. 특히 기업 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.

이외에 부당해고,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.

오 노무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,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. 그리고 2008년

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. 오 노무사는 법무법인(유) 세종에 입사하기 전에 교육부와 노무법인 서정 등에서 공인노무사로

근무하였고,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,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.

오 노무사 인사관리, 노사관계, 노동분쟁 등 노동법 관련 여러 법률 이슈들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 학회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

참가하여 왔습니다.

경력

2018-현재 법무법인(유) 세종

2015-2017 노무법인 서정 노무사

2012-2013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노무사

2009-201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교원노사관계 담당

주요활동

2015-2017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

2015-2016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

2012-2014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자문위원



2012-2013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단 자문위원

2011-2017 고용노동연수원 강사

2010-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노동법 겸임교수

주요 업무 실적

삼성화재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●

대한상공회의소 노조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●

신일정밀 노사관계 컨설팅●

롯데케미칼 인력 구조조정 관련 자문●

KT&G 불법파견 관련 자문●

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도급업무 점검●

카카오모빌리티 노사관계 자문●

씨제이텔레닉스 단체교섭 수행●

의식주컴퍼니 수시 근로감독 대응●

스튜디오드래곤 근로기준법 관련 자문●

한화생명 신HR제도 자문●

회계법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●

학력

2009-201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(법학박사)

2003-20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(법학석사)

1999-200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(법학사)

1996-1999 청주외국어고등학교

자격

2008 공인노무사, 대한민국



언어

한국어, 영어

외부 활동

1. 학위 논문

“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연구”,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, 2009●

“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법리에 관한 연구”,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14●

2. 학술지 논문

“노동법상 계속근로의 판단과 산정에 관한 연구”, 「외법논집」,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2●

“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의 인정 여부”, 「노동법포럼」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4●

“기간제교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”, 「법학연구」,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●

“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연구”, 「노동법논총」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5●

“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단체협약”, 「노동법학」, 한국노동법학회, 2015●

“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”, 「노동법포럼」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5●

“공무원의 단체행동”, 「아주법학」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5●

“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연구”, 「노동법논총」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6●

“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고찰”, 「강원법학」,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, 2016●

“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”, 「산업관계연구」,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, 2016●

“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관한 고찰”, 「노동법포럼」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6●

“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”, 「산업관계연구」,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, 2017●

3. 판례 평석

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, 노동법학(2015, 55호)●

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한 해석, 노동법학(2015, 55호)●

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, 월간노동리뷰 2015년 10월호, 한국노동연구원●

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(의무)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, 월간노동리뷰 2016년 1월호, 한

국노동연구원

●

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, 월간노동리뷰 2016년 6월호, 한국노동연구원●



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, 노동법학(2016, 57호)●

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, 노동법학(2017, 61호)●

쟁의행위가 제한되는 ‘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’의 범위, 월간노동리뷰 2017년 9월호, 한국노동연구원●
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, 노동법학(2017, 64호)●

4. 기타

2017년 공인노무사 시험 총평(노동법) (노동법률 2017. 9.)●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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